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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 직무 한 에 한 사항 함 로

업무 능 처리 도 하고 한 및 책 재 한계 확

하게 함 로 한다 신. < 2014. 9. 4>

직무 한 에 하여 별도로 한 경우 하

고는 준에 한다 신. < 2014. 9. 4 >

준에 결 는 획 사 본, ,①

실 단 터 및 로 한다 신( ) .< 2014. 9. 4>․

결 가 재 출 공가 연가 병가 등 중에는 그 직( , , , , )②

무 리하는 결 로 본다 다만 중 결사항 상. ,

결재 결재 받아야 한다 신.< 2014. 9. 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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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결 결 한 준 별표①

같다 신.< , 2014. 9. 4>

별표에 열거 지 아니한 업무에 해 는 해당업무 사한 업무②

결 가 결할 수 다 다만 경우 결 여 단 어. ,

려운 에는 상 결재 결재 받아야 한다 신.< 2014. 9. 4>

원 특 필 하다고 는 사항에 하여는 항 및 항1 2③

규 에도 하고 별도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다. 신<

2014. 9. 4>

결 한 계법령 및 규,①

에 라 행사하여야 한다 신.< 2014. 9. 4>

결사항 중 다 련 사항 련 충 한 협②

하여야 하 협 가 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련,

감독할 수 는 상 결재 결재 받아야 한다 신.< 2014.

9. 4>

준에 라 결한 사항에 하여

는 그 결 가 원 에 하여 책 진다 신.< 2014. 9. 4>

결 결사항 중 특 중 하다고

는 사항 원 에게 사 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득 한 경우에는.

사후 보고할 수 다 신.< 2014. 9. 4>



Ⅱ

별표< > 〈 〉

● 표시는 획 사 직 직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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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 원 결재 로 터 개 하 직 에,

원 사 령 로 터 시행한다 다만 획 사 사항. ,

개 가 로 터 시행한다(2009.1.5) .

준 원 결재 로 터 개 하 직 에,

원 사 령 로 터 시행한다(2010.06.07) .

준 원 결재 로 터 시행한다.

준 원 결재 받 날 터 시행하 직 에,

․

․ ․

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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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 원 사 령 로 터 한다(2011.2.21.) .

준 원 결재 로 터 시행한다.

준 원 결재 로 터 시행한다.

준 터 시행한다2013. 9. 1. .

준 터 시행한다2013. 9.10. .

준 터 시행한다2014. 6.1. .

준 터 시행한다2014. 9. 4.

준 원 결재 (2015. 8. 4)로 터 시행한

다.

준 원 결재 (2015. 10. 12)로 터 시행하



Ⅱ

, 직 에 사항 원 사 령 로 터(2015.9.2.)

한다.

준 원 결재 (2016. 1. 11)로 터 시행한

다.


